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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e finance promotes export performance, and every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business has 
the right to use policy finance. The credit line is also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rade finance has repeatedly been misused, so these matters can lead to substantial financial 
loss and damage to the 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lack of expertise of K-SURE and the 
backwardness of banks represent even bigger problems in the follow-up management. The existing 
trade fin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ways from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erspectives. Firstly, follow-up management of beneficiary companies should be reinforced and 
systematized through examining business tendencies, financial status, and other important factors. 
There is also a need for advancement of following up management. An effective and streamlined 
financing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abolishing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by looking into the main issues under the current 
trade finance system. This study i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and practic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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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책의 일환

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정책금융으로 수출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받

을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규정된 지원한도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특히 무역금융은 그 금리

가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그 절차도 비교

적 간편하다. 따라서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라 적정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수출증대에 많은 기

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역금융은 이와 같은 수출증대를 위

해 지원되지만 그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자금

의 일시적 융통(유용) 또는 자금세탁 등의 부당

한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또한 무역금융

은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그 지원절차

가 다소 엄격하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

실 또는 사기가 발생되기도 한다. 

한편 무역금융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보험)의 지원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책임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예컨대 K-SUR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한국무역

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지원된 

무역금융에 사기 또는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에

는 그 사기 또는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로 

K-SURE와 무역금융을 집행한 은행 측과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그 

갈등은 무역금융의 지원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역금융에 대한 악의적 부

실 및 사기가 지속적으로 재발된다는데 있으

며, 이는 결국 관련 지원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적으로도 제도적 

차원에서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

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금융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비효율을 초

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기관과 

그 집행기관인 은행 간에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금

융통 또는 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금

융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

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로 현장에서 무역금융을 취급 

또는 운용되고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

으며, 또한 그 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제도적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무역금융제도의 의의와 그 현황

1. 무역금융제도의 도입과 그 의의

무역금융이란 수출자가 수출이행, 즉 물품 

및 용역 등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

출물품의 생산(또는 제조) 또는 원자재 및/또는 

완제품 구매(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

에 지원되는 금융을 의미한다. 수출에 공여되

는 생산자금, 원자재 구매(수입) 자금 및 완제

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지원하는 단

기 무역금융제도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은 물품

의 수출에 공여되는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또한 기업의 성장

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된다(채진익, 

2016). 무역금융은 수출계약에서부터 수출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되고 그 

수출대금으로 상환된다. 여기서 무역금융이란 

협의의 무역금융 특히 일반 수출입금융을 말한

다(손성권, 2012).

협의의 의미에서 무역금융이란 무역대금채

권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 또는 무역대금채권 

상환 불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의미한다

(Ahn, J., 2011; 홍길종ㆍ라공우, 2013). 넓은 

의미에서 무역금융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금

의 융통 및 조달까지 포괄하기도 하는데, 이 경

우 수출업체 간의 신용 제공 등을 무역금융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결제

방식도 무역금융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Clauffour, J.P. and T. Faroe, 2009; 2011; 홍

길종ㆍ라공우, 2013).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금융이란 외화획득을 

위해 물품 수출 및 용역 제공에 공여되는 생산

자금, 원자재 구매(수입) 자금, 또한 완제품 구

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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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급보증제도를 의미한다. 무역금융지원 프

로그램 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

금융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

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한국은행, 

2014). 또한 무역금융은「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로 한다(채진익, 2014). 국제무역

과 금융관련 관습 및 법률을 발전시켜온 영국

이나 미국에서는 무역금융에 대하여 국제결제

(payment)와 융자금융(loan finance), 또는 지급

보증(guarantee) 혹은 위험인수(risk undertaking) 

기능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박근서, 2011; 전병영ㆍ홍길종, 2015). 

그리고 법규적 의미에서 무역금융은 “한국은

행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1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

은행 총액한도 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배정을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 원화대출과 그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의미한다(홍길종･라공우, 

2013). 

이와 같은 무역금융은 중소 수출기업에게 비

교적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또한 그 절차는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중

소 수출기업에게는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기업만을 특정하여 자금을 

집중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무역금융제도의 특징

무역금융은 여러 수출지원 수단 중에서 수출

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수출업체 등의 소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제도이며 선적 전에 

지원되는 금융으로, 수출단계별로 지원, 내국신

용장제도의 운용, 사후관리제도, 그리고 융자취

급은행(대금의 영수 및 지급 동일 은행) 제한 

등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박근서, 2011).

근본적으로 무역금융은 우선, 정책금융이다. 

은행이 중소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한 후

에는 한국은행이 무역금융의 일부를 저리로 지

원은행에 재 지원(재할인)하거나 중앙은행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금융이다. 일반 대출보다는 저리로 운용되며, 

은행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혜성 자금이다. 

즉, 수출증대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되

는 자금이다.

둘째, 무역금융은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

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무역금

융은 물품의 수출과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 또는 

지급보증이다. 따라서 자금용도가 수출과 관련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방법은 

과거 수출실적 또는 신용장, 무역계약서 등의 

제시이다. 

셋째, 무역금융의 수혜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비계열 대기업이다.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과 전

년도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비계열 대기

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넷째, 무역금융은 그 지원절차가 편리·간편

하다. 무역금융은 정책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이 

발생되며, 그 절차가 간편하다.

다섯째 지원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적기

준 또는 증빙서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한도를 산출

하여 그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한도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한도 내

에서는 큰 불편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

리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지원된 자금이 수출

물품의 생산 또는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실제로 수출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관리해

야 한다.

3. 무역금융제도의 효과와 그 
필요성 

무역지원제도의 운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Gencturk and Kotabe(2001)는 

8,78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에 대한 

수출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수출성과에 대한 수출지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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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간접적인 수출 지원제도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가 

더 유용함을 제시하였다(김은영, 2011; 전병영

ㆍ홍길종, 2015). 

정재승(2007)은 국내 중소수출기업 222개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의 성과를 실증분석 하

였으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수출성과 간에 긍정적인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 주었다. 즉 수출

지원제도의 인지도가 활용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활용도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전병영ㆍ홍길종, 2015).

정부에서는 한 정책적 수단으로 단기적으로

는 무역금융 지원 강화와 수출 마케팅에 집중

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주력 산업 중심의 수

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다각

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출기업이 수출채

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조기 현금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중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 보증을 시행하는 

1조원 규모의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한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은 "기업대출 중 무역금융 대출 비중이 커지면 

차 년도 해당 기업 매출에서 수출 비중도 유의

미하게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

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 시 한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등급 중

간 수준의 3~6등급 중상위 중소기업에서 효과

가 크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이는 수출동력으로 무역금융에 대한 중요성

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며, 다양한 방법의 무역

금융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동력을 지속

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

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무역 증대를 통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방법

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무역금

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무역금융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촉진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무역금융은 우리나라의 수출기반 조성 또

는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중요한 제

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은 

그동안 이따금 사기의 표적이 되었으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도 이용되었다. 따라서 무역금

융의 지원은 수출증대에 가장 큰 효과적인 방

법으로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지원되어

야 할 것이다.

Ⅲ. 무역금융의 제도적 운용과 그 
지원

1. 무역금융제도의 운용

국제무역과 금융관련 관습 및 법률을 발전시

켜온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무역금융에 대하여 

국제결제(payment)와 융자금융(loan finance), 

또는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혹은 위험

인수(risk undertaking) 기능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박근서, 2011; 전병

영ㆍ홍길종, 2015). 

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지급결제도 넓은 범위의 무역

금융이며, 지속적인 글로벌 무역 성장의 둔화

는 무역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글로

벌 무역금융의 1/3 정도는 은행 중개의 무역금

융으로 지원된다. 결과적으로 무역금융의 부족

은 구조적인 무역성과 부진의 원인이 된다. 조

사에서 응답은행의 61%는 글로벌 무역금융이 

부족하다고 믿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과 비교하면 무역에 필요한 자금수

요에 더 큰 불충분에 직면한다(ADB, 2015). 무

역금융의 지원은 국제무역의 성장에 기여한다

는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기여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무역

금융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의 수출증대에 관련되는 자금지원을 의미하는 

협의의 무역금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간(기업 간)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대외 실물거래(상품무역과 대형 

자본재의 중장기 거래 포함)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의 신용공여를 말한다(김창범, 

2013). 그러나 일반적인 무역금융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은행을 통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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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선적전

(pre-shipment) 무역금융 또는 단기 무역금융

을 의미하며,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어 수출 분

야에 한정되는 특징과 함께 기업의 원활한 자

금 확보와 대금결제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킴으

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진우, 2013; 전병영ㆍ홍길종, 2015).

무역금융을 취급한 외국환은행은 융자금액

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으로부터「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제도」

에 따라 다시 융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이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금융기관의 무

역금융 취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중

소기업은행의 경우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

도 산정 시 무역금융 취급실적의 75%를 인정한

다(채진익, 2004).

이와 같은 무역금융은 물품의 수출에 공여하

는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

하고, 또한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

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무역금융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

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

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

따라서 무역금융제도는 수출구조와 체질 개

선 및 수출증대의 대책으로 채택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

가 아닌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무역금융의 대상과 적정 한도 

우리나라에서의 무역금융은 정책자금으로 

일반 여신보다는 저리로 운용되고 있으며, 또

한 그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무역금융 및 무역

금융관련 지급보증은 각 외국환은행이 취급한

다. 그리고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

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 또는 국내 공

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및 그 밖의 

수출관련 융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수준의 무역금융이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

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3조, 제4조). 

무역금융에 대한 융자대상은 우선, 수출신용

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그 밖의 수출 관련 계약서에 따라 물품(대외

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

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

자 하는 자,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된 내국신용장 또는「대외무역법」에 따른 외

화획득용 원료ㆍ물품 등 구매확인서에 따라 수

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

함)하고자 하는 자,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수출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그 밖에 외화획득, 수출증대 등

을 위하여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한 자이

며, 중계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5조).

그리고 무역금융은 자금별(포괄금융의 경우

에는 업체별)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

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등

을 기준으로 취급(신용장기준금융)하거나 또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적정 

금융한도를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급(실

적기준금융)할 수 있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7조). 

따라서 외국환은행은 실적기준금융을 이용

하는 업체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한

다. 그리고 그 융자한도는 해당 업체의 과거 수

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용도별 금융

은 자금별로 산정하고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

정하여야 한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8조).

3.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1964년 46억원으로 무역금융 지

원을 시작한 이래 수출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무역금융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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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2조 7,650억원이었던 무역금융의 규모

는 지난 30년간 2013년 13조 1,890억원까지 확

대되었다(전병영ㆍ홍길종, 2015).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규모는 1998년 이후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WTO 출

범, 1996년 OCED 가입,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개방과, 1998년 세계은행

(IBRD) 자금 10억 달러를 비롯해 모두 53억 달

러 규모의 자금을 정부가 무역금융의 지원을 

위해 투입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전병영

ㆍ홍길종, 2015).

2008년 이후에는 국제적인 자본시장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였

다(전병영ㆍ홍길종, 2015). 특히 모뉴엘 사태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규모가 2014년에 3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9,000억원까지 대폭 축

소되었다. 이를 다시 1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

다는 대책을 내놓았다(hokma@newsis.com). 

근래 들어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2019년 무역금융 규모

를 전년보다 15조 3천억원 증대시켜 235조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그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하였다(연합뉴스, 2019). 

정부는 당초 2019년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

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12조 3천억원

을 증대하기로 했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속에 수출에 적색 신호가 켜

지자 3조원을 더 증액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수출단계(계약-제

작-선적-결제) 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

램(35조 7천억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연합

뉴스, 2019).

산업통산자원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출하고 채권을 받아도 제품을 제작하고 그 

결제자금을 회수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며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

을 통한 조기 현금화가 활성화되도록 한국무역

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 

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

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2014년에 3조 5천

억원 규모를 지원할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그 

지원액은 9천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채권 

현금화가 위축되었다(연합뉴스, 2019).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기존 수출채권의 직

접 매입도 4조 9천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수

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

출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3천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고

안했다.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1

조 2천억원으로 확대되었다(연합뉴스, 2019).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 수출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금융

의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역금융제도는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

적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무역금융제도로서의 내국신용장
제도 

1) 내국신용장의 의의와 개념

국제무역에 따른 무역금융의 지원관리를 위

해서 내국신용장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무역금융의 지원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개설

되며, 그 개설이 수출거래임을 증명하게 되고 

또한 그 수출거래가 이행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일정 기간 동안 무역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으

며 그 사후관리가 이행되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한편 내국신용

장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는 수단으로 악

용되고도 있다. 삭제 

내국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신용

장,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수령하였거나 과거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

는 국내의 수출자가 해외 수출물품을 제조ㆍ가

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개설하는 국내 신용

장이다(채진익, 2004). 

내국신용장은 과거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금융 한도를 산출하여 그 한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출실적

이 없거나, 또는 무역금융 한도가 있더라도 그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장기준, 즉 수출

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내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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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개설되는 내국신

용장은 수출자가 개설의뢰자가 되고 국내의 제

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수혜자가 

된다(채진익, 2004). 

이와 같은 내국신용장은 원자재 내국신용장, 

임가공 내국신용장,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구

분된다. 그리고 개설 단계에 따라 1차, 2차, 3차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또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표시 내국신용장과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그리고 순수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

다(채진익, 2004).

그러나 내국신용장의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

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서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

다. 내국신용장은 원수출신용장과 마찬가지로 

UCP 600이 적용된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

에서 생산(제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 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2) 내국신용장의 운용

내국신용장은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

제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

조·가공한 후 직접 수출 또는 국내 다른 수출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자의 의뢰

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

자재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지급

보증 즉, 신용장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

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무역

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 인정하여 제조 및 가

공에 소요되는 생산자금과 수출용 원자재 구입

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융자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 원자재

의 사용 촉진을 통한 외화 가득률 제고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주간무역, 2018).

예컨대,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

매 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원자재 금융을 융자받

을 수 있다. 물품 구매 시 내국신용장을 이용하

는 경우에 물품을 수령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

므로 자금 부담이 경감된다. 개설의뢰자는 내

국신용장에 정해진 기일 내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 확보에 원활화를 기

할 수 있다(주간무역, 2018).

내국신용장은 수출을 위한 용도로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신용장으로 무역금융과 연계되어 개설되는 은

행의 지급보증이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서 

화환신용장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개설

의뢰자는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내국신용장

을 개설하거나 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의 제조 공정(단계)에 따

라 수직으로 차수에 제한 없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둘째, 수출신용장과 마찬가

지로 내국신용장도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해 발

행된 일람출급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통

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고 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은 국내 업자 간의 신용장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어야 하지만,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는 

순수 원화, 외화 표시 또는 외화부기 원화 표시

로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화부기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의 환어음 매입 시에는 부

기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매입 당시의 매매기준

율을 적용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

무적으로 외환시장 상황 및 기업의 상황을 검

토하여 자사에 유리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될 것이다.

Ⅵ. 무역금융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내국신용장의 제도적 운용과 
개선

1) 내국신용장거래 프로세스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그 절차적으로 개

설의뢰자는 물품을 인수하고 그 인수증을 발급

하여 수혜업자 앞으로 전송하며, 그 수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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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품 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내국

신용장에 명시한 서류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

입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 

앞으로 매입을 의뢰한다. 당해 매입은행은 접

수된 서류를 확인ㆍ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수

혜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내국신용장어음매

입용 계산서를 수혜업자 앞으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개설의뢰자의 입장

에서는 원자재 자금의 지원으로 내국신용장어

음을 결제할 수 있고,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원

자재의 확실한 조달수단으로 이용된다. 수혜자

의 입장에서는 무역금융의 수혜를 위한 대외무

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가가

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보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물품을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또는 수

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되는 유용한 

제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유용 수단 또는 자금세탁 방법으로도 이

용될 수도 있다. 즉 내국신용장 상의 수혜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 경우, 그 상대 거래

처로 하여금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부탁함으로

써 당해 세금계산서와 물품수령증을 위조․발급

받아1) 이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당해 서류를 자

신의 거래은행에 제시․매입을 통하여 자금을 확

보하여 유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

1)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시적 자금융통 또는 사기를 위

해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국내 한 판례

에서 “피고인 1은 일명공소외 10과 함께 일정한 수출

실적이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

터 저리의 무역금융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2007

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4를 통하여 침구

류제조업을 운영하던 공소외 6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만들고 인수한 법인을 수출업

체로 조작한 다음 이를 통해 무역금융을 받았다. 외

국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

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허위의 수출신

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무역협

회로부터 2008년 1월 270,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되면 그 이후 당해 기업의 부실을 키우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자금 손실로 

이어진다. 

즉 실제로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제품을 공

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물품공급자

와 구매자와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절차 간편

성으로 공모 용이함)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

고, 내국신용장 서류(물품수령증, 세금계산서 

등)를 매입은행에 제시ㆍ매입하여 자금을 수

취·유용하고, 그 서류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행 앞으로 제시되면 당해 구매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당해 건의 결제를 위해 물품 공

급업자가 위조ㆍ발행한 서류로 매입한 자금으

로 상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수출

거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결제를 

위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기자

금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이 또한 결제자금이 

부족하면 또 다른 위조서류의 매입자금으로 상

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통상 3-4일

간의 자금을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데 그 상환자금이 없어 그 유용기간을 연장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다시 위조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여 매입한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소위 연속적인 카드깡과 같

은 수법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선 내국신용장

거래는 신용장거래로써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을 보장함으로써 그 공급업자는 안심하고 제조 

또는 생산하여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용

한 제도적 기능보다는 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

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적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그 위조된 서류로 무역금융을 지

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자금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파산상태에 

이르러서야 그 부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욱이 아직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

하여 자금을 유용하거나 또는 자금세탁으로 악

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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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당해 기업의 부실 징후 및 그 확대를 인지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파산에 이르기까지 이

와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지원 은행의 부실을 극대화하고 또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다.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파

악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지원 기업의 부실 징후 

및 불법적 행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며, 또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예방해야 할 것이다.

2) 거래절차의 디지털화와 그 투명성 

국내 전자무역에 관련된 모든 은행 거래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내국신용장의 거래도 전자

화되었다. 국내 무역거래의 디지털화로 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나 반제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개설

하는 ‘내국신용장(Local L/C)’ 업무가 간편해졌

다. 내국신용장의 개설과 매입ㆍ추심 관련 서

류의 제시까지 전자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은

행에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 내국신용장 

관련 서류의 제시 업무까지 기업의 사무실에서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수행ㆍ확인

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거래를 포함한 모든 무역

금융거래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그 절차적 투명

성 향상과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하여 관련 무

역업계의 부담이 큰 폭으로 감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전자화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

장의 거래절차에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자

와 그 수혜자 간의 중요한 거래절차인 세금계

산서 및 물품수령증 등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서류위조 가능성에는 항

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독자적인 예방 장

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내국신

용장)거래에서 주로 발생될 수 있는 물품수령

증과 세금계산서의 불법적 발급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역금융거래에서는 확실한 사후관

리를 위해 거래증빙, 수출면장 및 결산 재무제

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 거래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그 거래에 관련

된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은행거래에서부터 

세관업무에 이르기까지 사후관리와 연계한 완

벽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불

법적 관행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은행은 디지털화된 선

진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거래기업의 재

무 및 영업 동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부 거래에서 이와 같은 기업의 시

스템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이상 징후

가 조기에 발견되면 즉시 무역금융의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서류 위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업의 파산상태

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융통하고, 또 돌려막기

식 대응을 통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런

데 이와 같은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실이 커지면서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으

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를 악용되고 있다는 것

은 큰 문제였다.

따라서 은행, 세관 및 기업의 거래의 연관성

을 시스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서류 위조 

및 부실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지원 공공기관 간에 업무 공유 및 시후관

리 시스템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후관

리를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같은 이행 서류

의 확인은 물론 이와 연계하여 재무제표, 기업

의 동태 등과도 연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업무적 전문

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무역금융지원의 제도적 개편 

1) 절차적 관점에서 사후관리시스템의 
개선 

무역금융은 국가적으로 수출장려를 위해서 

정책금융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그 절차적 복

잡성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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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제출 서류의 간소화, 그리고 지원 여부

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영업 현황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의 각종 심사ㆍ평가 절차를 

완화･생략하는 등 업무적으로 많은 편의를 제

공했으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그 절차적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의 지원과 그 사후관리의 효과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 제도적 관리에서 벗

어나 은행권의 전문 인력이 독립적ㆍ창의적으

로 판단하여 무역금융을 지원ㆍ관리하도록 해

야 한다. 즉 당해 지원은행의 책임 하에 지원기

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하

고, 그 지원 근거와 그 이후 지원기업의 사후관

리 상황을 유지ㆍ보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무역금융에 대한 담보(부동산 등)를 확보함으

로써 부실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기존의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취급점의 기준 및 

담당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을 기초로 무

역금융을 취급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적 시스

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

하여 무역금융을 취급하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

적으로 그 수혜 기업의 재무적 및 영업적 동향

이나 상태 파악 등을 시스템과 담당자의 업무

적 전문성으로 관리ㆍ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기업이 무역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인수증 및 계약서 등의 서류 

조작, 그리고 이를 통한 매매거래 및 수출실적

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역금

융 한도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원되고 

또한 서류가 간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금융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금융업무 행태가 개선되어

야 하며, 형식적 서류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지

원 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기

반으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즈니스 동

향(상태) 등을 파악하여 문제 여부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통한 실

질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업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보완하

고 또한 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

후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담당자의 자체 판단만으로도 

사후관리가 이행되고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금

융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그 이후 문제가 발생되

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담당자에 대한 

면책되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적 역량을 기반으로 

은행과 세관의 통관시스템을 비롯한 지원기관

의 업무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수출입 신고내

용을 비롯한 금융지원 상황 등을 공유하고, 또

한 그 무역금융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각종 실적 등의 논리적인 확인을 통하여 그 사

후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부

실 및 불법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관

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역금융지원의 제도적 개선 

무역금융제도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대･환경적 변

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과거의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은행의 금융부실과 무역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원은행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추락시키며, 

결국에는 금융 산업의 선진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제도적으로 은행

이 무역금융을 실행한 후에는 수혜 기업이 반

드시 관련 수출신고필증 또는 계약서 등과 같

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모뉴엘이 수출 실적을 부풀

리는 수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수출채권의 매각을 통

하여 사기대출을 지원받음으로써 당해 금융기

관의 손실 또는 부실을 확대시켰으며, 그 이후

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역금융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

능하도록 수출용 물품(제품)의 생산(제조)에 투

입되었다는 근거를 제출받도록 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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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모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ㆍ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무역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만 규정하

고, 그 실행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업무적 경험을 축적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인 제도적 개선 및 시스템적 운용이 필요하다.

3) 무역금융 전문인력 육성 

은행이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반복적인 구

습관행에서 벗어나 체질개선과 자체의 역량강

화를 통하여 선진화된 금융기법으로 무역금융

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의 실효성 향상과 그 효과

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정책지원과 관련 금융상

품의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시스템적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형식적

인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실행

ㆍ관리하는 창의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예컨대 무역금융 지원기업의 국가경제에 대

한 기여도, 성장 잠재력, 경영자의 역량과 자질,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또는 정보화 역량, 그리

고 재무제표 분석 등을 기반으로 무역금융의 

지원규모와 그 지원 여부를 판단ㆍ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은행의 자체 판단으

로 기업의 지원규모를 조사ㆍ판단하여 지원 여

부를 결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라 기

업의 경영활동 상황을 효과적이고 시스템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무역금융의 한도를 축소하거

나 또는 즉시 중단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래의 부실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해서

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무역금융의 사후관리는 그 

관리자의 판단력과 관리 역량이 중요한 분야이

다. 즉, 무역금융의 운용을 위한 전문지식과 풍

부한 경험 및 업무적 감각과 더불어 지적 관리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금융권의 무역금융 담당인력은 

일반적인 사무관리 능력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금융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한 수치 관리 및 관련 자료의 관리보다는 

담당자의 창의적인 판단ㆍ관리를 바탕으로 한 

금융수혜자의 동태파악과 재무제표 분석 등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 인

력의 인증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K-SURE 폐지 및 무역금융의 
정책지원기관 일원화

모뉴엘 사건에서 보듯이 무역금융의 부실 또

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보상 문제로 대출

을 실행한 은행권과 이를 보증한 K-SURE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

는 이를 예방하는 정책은 없이 수출 감소가 예

상된다고 하여 무원칙하게 금융지원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관치금융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

는 지속적으로 유사 금융사건이 반복적으로 발

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출성장의 동력로 무역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

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추가

적인 출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

기관과 정부 주도의 정책 또는 자금지원을 강

화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무역금융의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그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

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자금공급으로 그 자금

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역금융에 대한 실절적인 사후관리

는 은행이 전적으로 맡고 있으며, 자금 또한 은

행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K-SURE의 무역보험 또는 수출보증 등을 통하

여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

용도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유

용한 제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은행권

의 정책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무역보험의 지원 

또는 수출보증의 형식적인 지원 이상의 역할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은행이 무역금융을 지

원할 수 있도록 보증서 또는 보험가입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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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할 뿐 그 지원 후의 무역금융 사후관리

에 있어서는 부실해 보이며, 그 무역금융제도 

관해서도 이해력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관련 업무를 은행과 

민간 보험사에 이관하고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폐지되는 것이 무역금융의 지원효과 및 사후관

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보

험공사는 은행을 상대로 보증업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국가적 낭비로 보인다.

정책금융으로 지원되는 무역금융에 대해 모

든 책임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K-SURE

의 수출신용보증은 그 역할이 무의미해 진다. 

무역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매출채권(수출채권)의 운용상 허점

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로 근본적인 제도적 개

선과 운용상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채진

익, 2016). 이미 언급했듯이 K-SURE는 폐지하

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K-SURE는 수출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마케팅 활동지원 

정도로 단순화 및 축소하고, 수출보험 및 보증 

업무는 모두 은행권과 보험사로 이관시킬 필요

가 있다. 

한편 은행권은 K-SURE로부터 이관된 수출

입 보험 및 보증 업무에 대한 금융상품을 설계

하여 독자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무역

금융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은행의 금융 선진화

에도 기여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지원시스템 전반적인 관점

에서 관련 법제도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정비･
보완을 통하여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

다.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한국무

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적 지원기

관은 은행과 통합하거나 또는 민영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관련 지원기관의 역

할 조정과 재편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여부, 한도산정 등을 자신의 실정과 기업

의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

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그 역량

이 강화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 및 지원 방향을 강구하면 될 것

이다(채진익, 2016).

3. 무역금융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1) 수출물품의 가격 조작과 대응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금융기

관이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

을 선지급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

를 상환하는 제도로,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무역금융 제도의 허점

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허

위로 가공ㆍ반복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부풀리

는 수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관세청ㆍ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모뉴엘의 경우 3조 2천억 원대 대규모 무역

금융 편취 사건에서는 저가의 ‘안방극장 컴퓨터

(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조작된 수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2조 원대 무역금융을 

편취하였다(관세청ㆍ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그러나 이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의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심을 가

졌다면 조기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

런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즈니스 감각과 경험도 전혀 없고 또 책임의

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본적

으로는 무역보험공사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

나, 이미 언급했듯이 본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

에 통합함으로써 이와 같은 고질적 문제 또는 

사기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에 따라 관세청과 금

융권은 각각 보유한 수출입 통관정보와 무역금

융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를 예방

하고 그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그 피해를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

발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까지 관세청은 

통관절차의 간소화(수출신고 자동 수리) 등으

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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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의 확인 없이 수출

자의 수출신고 정보만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

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금융기관 역시 

대출심사 단계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무역금융 

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출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까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이

다(관세청ㆍ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담당자의 무관심

과 무능이 문제이지 전문성과 경험에 기반하여 

직무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8년부터 관세청은 수출입은행(‘15.6월), 

한국무역보험공사(‘15.7월), 은행연합회(‘16.3

월)와의 무역외환거래 질서 유지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로 효과적인 무역금융 편취 

단속과 대출 심사단계에서의 무역금융의 사기 

예방에 전력하고 있다.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

방·적발 체계’ 시행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심사 정보와 의심업체 정보를 활

용해 수출통관 자료와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ㆍ

분석함으로써 허위 수출 및 사기대출 업자를 

판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관

세청ㆍ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특히, 금융권은 관세청의 수출이행 정보 확

인으로 가공수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

게 되고, 대출신청 건과 관련한 특정 수출품목

의 수출가격 범위 정보를 활용해 수출가격의 

고가 조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한다(관세청ㆍ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2016.9.20.).

그동안 지속적인 무역금융에 대한 사기성 거

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즉 관세

청, 은행권,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은행연

합회 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

은 협력적 공동 대응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본적

으로는 각 지원기관의 담당자의 전문성 및 경

험이 중요하며, 또한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화를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 기능

을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이외의 은행이 담당

하는 것이 그 제도적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은행이 기업과 

직접 거래하면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비롯하여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은행의 적정 수준의 융자와 그 근거 
확인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4조는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

력, 수출 또는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

액과 기간 및 기타 수출관련 융자현황 등을 종

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수준의 무역금융이 융

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

차 제2조 제1항에서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 업체가 무역어음을 할인받거나 한국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인도전 금융) 등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무역금융을 융

자함으로써 중복 금융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규정에서 그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며, 또한 그 수준의 결정기준과 확

인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무역금융의 지원한도에 대해 규

정하고는 있으며, 은행은 이에 맞추어 지원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적정 한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도 

범위 모두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실정이

다. 따라서 제도상의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기

업의 재정상태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규모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그 

지원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단순한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기업의 능력(수출규모), 

향후 비즈니스 전망 및 상환능력(재무제표 분

석) 등을 근거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역금융을 융자할 시 그 근거에 대

한 확인 방법으로는 단순한 과거 수출실적 또

는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기

업의 성장잠재력 및 향후 예상실적 등을 실질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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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근거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

보험공사로부터 본 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받아 오도록 한다면 한국무역보험공자와 은행 

간의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다.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

증(보험)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 자신의 책

임 하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은

행 측의 책임이다. 

한편 무역금융을 융자받은 수출 건에 대해서

는 반드시 수출신고필증 및/또는 관련 증빙 등

을 첨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대출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은행은 관

련 증빙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빙이 없

더라도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빙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3) 은행권의 선진화된 
여신심사ㆍ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은행에서는 금융지원을 위한 여신심사의 시

스템화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여신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들, 즉 기업의 수익성, 매출액 증

가율, 기업의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재무제표 분

석의 시스템화와 금융기관 담당자의 업무 역량 

또는 전문성 향상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확

한 실사와 동향파악이며, 종합적으로 연계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는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기업의 

실적 조작과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 

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시스템의 선

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기관은 이를 위

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은

행의 수출채권 매입 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

출물품 인수증빙 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실제 선

적 및 운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무역금

융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있다(MOTIEㆍMOSF

ㆍFSCㆍKCSㆍFSS, PR, 2015).

따라서 그동안 간편했던 무역금융절차에 있

어서 지원심사 시 일반 여신과 동일한 수준으

로 엄격ㆍ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모든 절

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

겨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신심사 및 그 

사후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선진화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수출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무역금융은 수출증대를 위해 지

원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동력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이

는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

응하여 무역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서는 더욱 효과적인 무역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

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대･환경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었다. 즉 은행의 금융부실 및 무역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

련 당사자는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

욱이 그 취급기관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

도로 그 취급에 허술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원인일 것이다. 

모뉴엘 사건에서 보듯이 무역금융의 부실 또

는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그 보상 문제로 대출

을 실행한 은행권과 이를 보증한 한국무역보험

공사와 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퇴보시키는데 일

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으

로 유사 금융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에 대한 다음과 같

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무역금융의 지원도 정책금융에서 주어

지는 그 절차상의 혜택은 없애고 엄격한 절차

를 통한 지원ㆍ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그 취급 

이후 수혜 기업의 동향이나 기업 재무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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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시스템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무역금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 관리에

서 벗어나 무역금융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 사

항은 은행의 책임 하에 독자ㆍ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무역금융

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만 정하고, 그 한도를 포

함한 실행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은행권의 자율

에 맡겨야 한다. 넷째,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서

류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담당자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서류 보완

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무역보험공사의 모든 업무를 은행권으로 이관

해야 한다. 은행이 통합ㆍ관리한다면 금융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

해서는 무역금융지원시스템 전반적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전면적 개편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지원기관은 무역

금융에 관련된 선진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의 개

발과 함께 취급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이 향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을 포함한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과 재편

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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